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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ssons with Comparative Study on Traffic Signal Warrants

between Korea and U.S.A.
1)

장명순

서론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[별표3]에

는 우리나라 교통 신호등의 설치기 이 규정되어 

있다. 한편 미국은 1935년에 처음 MUTCD(Manual 

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s, 미국 교

통 제시설편람)가 발간된 이후 1966년에 도로 

안  법(Highway Safety Act)에서 모든 주정부

가 MUTCD를 수하도록 강제한 이후에 교통

제시설편람으로 정착되었다. 편람은 3년, 5년, 10

년 주기로 보완 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2009년

을 기 으로 2012년 보완 이 유지되고 있다. 미

국의 교통 제시설편람(MUTCD)에는 미국의 

교통신호등 설치기 이 규정되어 있다.

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 교통 신호등 설

치기 을 상호 비교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이로부

터 시사되는 교훈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신호등 설

치기  보완의 발  계기로 삼고자 한다.

우리나라의 교통 신호등 설치기

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[별표 3] 신호

등의 종류, 만드는 방식  설치기 에는 아래와 

같이 7개의 신호등 설치기 이 규정 되어 있다.

1. 8시간 교통량 기

1일  교통이 가장 빈번한 8시간동안 주도로의 

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600  (양방향의 합계) 

이상이고, 부 도로에서의 자동차 교통량이 시간당 

200  이상인 교차로에 설치한다.

2. 8시간 교통량  횡단보행자 기

1일  교통이 가장 빈번한 8시간 동안 시간당 

자동차 통행량이 600 (양방향의 합계)이상이고, 

횡단보도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동안 횡단

보행자가 150명 이상인 경우에 설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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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1. 미국의 8시간 교통량에 의한 신호등 설치기준

3. 신호등 연동기

신호등의 설치간격이 300미터 이상으로 인  

신호등과의 연동효과를 기 할 수 없을 때 간지

에 설치한다.

4. 부도로 교통 통행권확보 기

1일  교통이 가장 빈번한 8시간 동안 주도로

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900 (양방향의 합

계) 이상이고 부 도로에서의 자동차 교통량이 시

간당 100  이상인 교차로로서 교차로 통과 기

시간이 무 긴 경우에 설치한다.

5. 년 교통사고 발생건수 기

교통사고가 연간 5회 이상 발생한 장소로 교통 

신호등의 설치로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

는 경우에 설치한다.

6. 학교 앞 횡단 확보 기

학교 앞 300미터이내에 신호등이 없고 통학시

간  자동차 통행시간 간격이 1분 이내인 경우에 

설치한다.

7.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기

어린이 보호구역내 등학교 는 유치원의 주

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치한 횡단보도에 

설치한다.

미국의 교통신호등 설치기

미국의 교통 제시설편람(MUTCD) Section4C. 

02-10에는 다음과 같이 9개의 신호등 설치기 이 

있으나 하나의 커다란 기 에 다양한 이스를 포

용하고 있어 실질 으로는 20개의 설치 기 을 규

정하고 있다.

1. 8시간 교통량 기 (Eight-Hour Vehicular 

Volume)

8시간 교통량 기 은 표 1 과 같이 조건 A와 조

건 B의 2개의 조건이 있고 각 조건마다 용기

이 4개(a:100%, b:80%, c:70%, d:60%)가 

있어 사실상 8개의 신호등 설치기 이 규정되어 

있는 것과 같다.

교통량 기 은 주도로와 부도로의 근로가 1개 

차로인지 2개차로 이상인지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

고 주도로 교통량은 양방향 교통량이고 부도로 교

통량은 교통량이 많은 쪽의 일 방향 교통량이다.

1) 조건A: 최소 교통량 기 (교차하는 많은 교

통량이 신호등 설치를 타당하게 하는 경우)

2) 조건B: 부도로 교통 통행권 확보 기  (주

도로의 교통으로 인하여 부도로가 지나치게 

과다한 지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호등을 설

치하는 경우)

상기한 조건 A, B 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. 

한 각 A, B 조건에는 기본 용기 (기  a)외에 

b, c, d 기 이 있다. b 기 은 기본기  a의 

80%로서 조건 A와 조건 B를 복합하여 용할 때

의 기 이며 c 기 은 기본기  a의 70%로서 도

로의 제한속도가 40 MPH(64 KPH)를 과하거

나 인구 만 명 미만의 지역에 용한다. d 기 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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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5. 횡단보행자 4시간 교통량 기준

기본기  a의 56%로서 b 기 과 c 기 을 복합하

여 용하는 기 이다.

2. 4시간 교통량 기 (Four-Hour Vehicular 

Volume)

8시간 교통량 신에 일  4시간 교통량(주도

로 양방향 교통량  부도로 방향 교통량)이 그

림 1에 제시된 곡선 상단에 치하면 신호등을 설

치하고 그림 2는 도로의 제한속도가 40 MPH를 

과하거나 해당 지역의 인구가 만 명 미만일 때 

그림 1의 70% 값을 용한다. 따라서 4시간 교통

량도 2개의 설치기 이 있는 셈이다.

그림 1. 4시간 교통량 기준

그림 2. 4시간 교통량 기준(70% 보정 값 적용)

3. 첨두 시간 교통량 기 (Peak Hour)

8시간 는 4시간 교통량 신에 첨두 시간 교

통량(연속되는 4개의 15분 교통량)이 그림 3에 

제시된 곡선 상단에 치하면 신호등을 설치하고 

그림 4는 도로의 제한속도가 40 MPH를 과하

거나 해당지역의 인구가 만 명 미만일 때 그림 3의 

70% 값을 용한다. 따라서 첨두 시간 교통량도 

2개의 기 이 있는 셈이다.

그림 3. 첨두시간 교통량 기준

그림 4. 첨두시간 교통량 기준(70% 보정 값 적용)

4. 횡단보행자 기 (Pedestrian Volume)

횡단보행자 기 도 2개의 조건(횡단보행자 4시

간 교통량 기 과 횡단보행자 1시간 교통량 기 )

이 있으며 그림 5는 횡단보행자 4시간 교통량 기

으로 주도로양방향 교통량과 주도로횡단보행자 

교통량이 곡선의 상단에 치하면 신호등을 설치

할 수 있다. 그림 6은 도로의 제한속도가 35 MPH를 

과하거나 해당지역의 인구가 만 명 미만일 때 그림 

5의 70% 값을 용한다.

한편 그림 7은 횡단보행자 1시간 교통량 기 으로 



• 논단 • 우리나라와 미국 간 교통 신호등 설치기  비교연구  교훈

36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ol.11 No.6, December 2014

그림 6. 횡단보행자 4시간 교통량 기준(70% 보정 값 적용)

그림 7. 횡단보행자 1시간 교통량 기준

그림 8. 횡단보행자 1시간 교통량 기준(70% 보정 값 적용)

주도로 양방향 교통량과 주도로 횡단보행자 교통량

이 곡선의 상단에 치하면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. 

그림 8은 도로의 제한속도가 35 MPH(56 KPH)를 

과하거나 해당지역의 인구가 만 명 미만일 때 그림 

7의 70% 값을 용한다.

5. 학교 앞 횡단 확보 기 (School Crossing)

등학교 학생부터 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학

생들이 20명 이상이고 안 한 횡단을 하기 한 

차간간격수가 분당 1회보다 은 경우에 신호등을 

설치한다. 다만 이웃하는 신호등이 90m 이내에 

있고 신설 신호등이 연동화를 해하는 경우에는 

설치하지 아니한다.

6. 신호등 연동 기 (Coordinated Signal 

System)

일방통행도로 는 일 방향으로 교통이 집 되는 

경우에 이웃하고 있는 신호등이 무 멀리 이격되어, 

차량의 군집운행(platooning)이 되지 않고 분산

되어 연동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양방향도

로에서 이웃 신호등의 군집운행 기여도가 미흡하

고 신호등의 설치로 연동화 효과가 기 되는 경우.

7. 년 교통사고 발생건수 기 (Crash Experience)

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 신호등을 설치

할 수 있다.

1) 교통법규단속을 철 히 하고 한 교통사고 

개선 안을 실행해도 교통사고가 지 않는 지 .

2) 신호등을 설치해서 방될 것으로 단되는 

교통사고가 연 5건 이상 발생되는 지 .

3) 8시간 교통량 기  조건 A 는 조건 B의 

80% 수 을 주도로, 부도로 모두 같은 시간 에 

공히 만족시키거나 횡단보행자 교통량 기 의 

80% 이상을 만족시키는 경우.

8. 도로 네트워크(Network) 기

간선도로가 상호 교차하고 다음의 조건  하나

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.

1) 주 (week day) 첨두 시간에 1,000 의 유

입교통량이 존재하거나 조만간 상되고(immediately 

projected) 5년 후 측 주  교통량이 기  (1), 

(2), (3)을 만족시키는 경우.

2) 주말(토, 일요일)에 임의 5시간동안 시간당 

1,000 의 유입교통량이 존재하거나 조만간 상

되는 교차로.

9. 철도건 목 기 (Grade Crossing)

건 목의 심에서 교차로 정지선의 거리가 140 



장명순 • 논단 •

교통 기술과 정책, 제11권 제6호, 2014년 12월 37

일 기차 통과회수 보정 계수
20인 이상 승객

버스비율(%)
보정계수

세미 트레일러
비율(%)

보정계수
D<21m D≥21m

1 0.67 0 1.0 0-2.5 0.50 0.50
2 0.91 2 1.09 2.6-7.5 0.75 0.75
3-5 1.0 4 1.19 7.6-12.5 1.00 1.00
6-8 1.18 

6이상 1.32 

12.6-17.5 2.30 1.15
9-11 1.25 17.6-22.5 2.70 1.35

12이상 1.33 
22.6-27.5 3.28 1.64
27.5초과 4.18 1.64

표 2. 부도로 교차로 접근교통량 보정계수

feet(42m)이내이고 주도로 양방향시간당 교통량

과 부도로 교차로 근교통량이 그림 9 는 그림 

10의 곡선 상부에 치한다.

그림 9. 철도건널목 기준(건널목 접근로가 1차로인 경우)

그림 10. 철도건널목 기준(건널목 접근로가 2차로 이상인 경우)

부도로 교차로 근교통량은 일 기차통과회수, 

버스  20인 이상의 승객을 수송하는 버스비율(%), 

세미 트 일러 비율(%)에 따라 표 2와 같이 보정

하여 용한다.

우리나라와 미국의 신호등 설치 기

특성 비교

우리나라와 미국의 신호등 설치기 을 검토 비

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이 확인되었다.

첫째, 미국은 신호등 설치기 에 따라서 신호등

을 설치하는 법국가인 반면에 우리 나라는 신호

등 설치기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의해서 

신호등을 설치하는 법이 국가기 에 의해서 더

욱이 법규 반 행 를 단속하는 경찰청에서 행해

지고 있다. 

둘째, 미국은 지속 인 연구로 신호등 설치기

이 주기 으로(3년,5년,10년 단 ) 보완되고 있

으나 우리나라는 국민의 인식, 사회여건, 교통 환

경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수 십 년간 바 지 않고 

있다.

셋째, 미국은 도로조건( 근로의 차로 수 등), 

교통조건(차량, 보행자, 횡단학생 교통량 등), 

제조건(제한속도 등), 지역조건(인구규모 등)에 

따라서 신호등 설치기 을 신축 으로 규정하고 

있으나 우리나라는 경직된 규정에 매여 있다.

넷째, 미국은 20개의 신호등 설치기 이 있으나 

우리나라는 7개에 불과하여 신호등 설치와 련한 

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.

다섯째, 미국은 기 교통량의 80%, 70%, 

56%를 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

100% 기 교통량만 엄격하게 용하고 있다.

여섯째, 우리나라의 신호등 설치기 이 미국보

다 월등히 높아 기 을 지키면 신호등 반은 불법

이라 철거 상이 될 수 있다. 를 들어 8시간 교

통량 기 의 경우 우리나라는 주도로 양방향 시간

당 600  이상 부도로 일방향 200  이상인 반면

에 미국은 각각 500 , 150 에 불과하고 도로의 

제한속도가 64 KPH 이상이고 인구가 만 명 미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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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에서는 56% 수 인 280 , 84 만 있어도 

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.

일곱째, 우리나라는 차량조건과 보행자 조건을 

모두 만족해야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지만( 를 들

어 8시간 교통량  횡단보행자 기 ) 미국은 둘 

에 하나만 만족해도 신호등을 설치 할 수 있다.

여덟째, 우리나라는 실제 교통이 존재해야만 신

호등 설치가 가능하지만 미국은 도로 Network기

을 용해서 조만간 상되거나 5년 후 측되

는 경우에도 신호등을 설치 할 수 있다.

교훈  결론

우리나라와 미국의 신호등 설치기 을 비교 분

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교훈과 결론이 도출되었다.

첫째, 우리나라의 신호등 설치기 은 미국에 비

해 수 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려되어야할 조

건들이 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면 으로 개

정 되어야 하며,

둘째, 변화하는 교통 환경과 국민 의식에 부응

하도록 도로조건, 교통조건, 제조건, 지역조건 

등이 신호등 설치기 에 다양하게 반 되어야 하며,

셋째, 개정/보완이후에도 민원에 의해 신호등이 

설치되지 않기 해서는 지속 인 연구로 신호등 

설치기 이 주기 으로 보완되어야 한다.

본 연구가 우리나라 교통 신호등 설치기 이 교

통 선진국과 등한 품질과 상으로 개정되고 보

완되어 경찰의 신뢰가 제고되는 발  계기가 되

기를 기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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